
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원형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2951

발 의 년 월 일:2025년 08월 11일
발 의 자:이원형 의원(1명)
찬 성 자:김원태, 남창진, 민병주,

박승진, 박칠성, 오금란,
왕정순, 유정희, 이영실,
정준호, 최기찬, 최민규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는 관광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사항을 규

정하고 있으나, 장애인의 관광활동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와 관련한

내용이 부재함. 이에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」과 동 조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.

○ 무장애 관광지ㆍ관광상품ㆍ관광서비스의 적극적인 발굴과 정보 제

공을 통해 관광약자의 실질적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관

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4호)

나. 시장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

함(안 제5조제3항)

다. 시장이 무장애 관광지ㆍ관광상품ㆍ관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

고홍보하도록 하여 관광약자의 실질적인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

자 합(안 제5조의2제2항)

3. 참고사항

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

한 법률」










